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50,114,918402,969,312 352,854,394 [국비241,763,144 기금9,832]

2310
일반사회복지           37,065,964337,103,641 300,037,677 [국비208,985,878]

2313
노인복지               13,083,17553,752,216 40,669,041 [국비22,952,59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5,60084,400 68,800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5,60084,400 68,800  

301 10,600일반보상금 34,400 23,800  

5,700 0925,700 20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어버이날 기념행사 (=3,600)

2,100  ·공연단체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7개단체 =

1,500  ·행사참석 노인간식비                    1,500 * 1,000명 =

제7회 노인의날, 경로의달 행사 (=6,100)

1,000  ·모범노인 중앙표창 여비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명 =

2,100  ·기념식 및 위안공연단체 보상          300,000 * 7개단체 =

3,000  ·행사참석 노인 간식비                   1,500 * 2,000명 =

1,000경로의 달 문화예술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가정봉사원 활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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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0개기관 * 5개 그룹 * 12월 =

4,900 118,700 3,80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800어버이날 효행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800노인의날 모범노인 등 발굴 시상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800각종 노인복지관련 유공자시상  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=

모범 경로당 시상 (=6,300)

1,000  ·최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개소 =

2,000  ·우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4개소 =

301 3,300
일반보상금

  ·모  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1개소 =

307 5,000민간이전 50,000 45,000  

5,000 0232,000 27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8,000한국노화연구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00노인자원봉사 강사뱅크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318,000 18,000 사회단체보조금                  

<정액보조> (=18,000)

307 18,000
민간이전

  ·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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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
사업예산            13,067,57553,667,816 40,600,241 [국비22,952,59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8,440,17634,809,920 26,369,744 [국비22,952,590]

308 6,174,734자치단체등이전 27,764,294 21,589,560 [국비19,429,777]

6,174,734 0127,764,294 21,589,5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762,588경로당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8,392 시비254,196]

14,737,468경로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,336,514 시비3,400,954]

684,000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42,000 시비342,000]

1,089,384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44,692 시비544,692]

35,000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7,500 시비17,500]

77,896노인건강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4,528 시비23,368]

60,000경로당 활성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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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30,000 시비30,000]

1,087,000주간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34,800 시비652,200]

140,000단기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6,000 시비84,000]

817,000가정봉사원파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26,800 시비490,200]

22,000가정봉사원교육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,800 시비13,200]

90,000실비 주간보호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6,000 시비54,000]

76,800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8,400 시비38,400]

255,000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10,000 시비45,000]

1,696,523노인양로시설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187,566 시비508,9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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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43,006노인요양시설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710,104 시비732,902]

3,690,629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국비2,587,681 시비1,102,948]

403 자치단체등자 2,265,442본이전 7,045,626 4,780,184 [국비3,522,813]

2,265,442 017,045,626 4,780,184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(=7,045,626) (국3,522,813)

1,726,572  ·노인요양시설 증·개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63,286 시비863,286]

3,104,772  ·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552,386 시비1,552,386]

1,010,856  ·노인요양시설 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5,428 시비505,428]

1,010,856  ·노인실비요양시설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5,428 시비505,428]

14,370  ·노인요양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,185 시비7,1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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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,000  ·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0,000 시비70,000]

38,200  ·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19,100 시비19,1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4,627,39918,857,896 14,230,497  

308 4,525,399자치단체등이전 18,345,896 13,820,497  

4,525,399 0118,345,896 13,820,49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12,801,600노인교통비             600 * 14매 * 254,000명 * 12월 * 50% =

594,000경로당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,650개소 * 12월 =

33,000추석절 경로당 위문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,650개소 =

노인건강진단비 (=41,073)

33,400  ·1차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,360 * 2,500명 =

7,673  ·2차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346 * 500명 =

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 (=624,863)

184,179  ·부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* 1,682명 * 365일 =

38,686  ·수용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,000 * 1,682명 =

33,640  ·난방연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,682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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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8,358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* 1,682명 * 365일 =

663,960노인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          110,000 * 503명 * 12월 =

95,040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   240,000 * 33개소 * 12월 =

90,000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  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3개소 =

280,800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180,000 * 130개소 * 12월 =

1,440,000무의탁노인세대지원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2,000세대 =

120,000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                50,000 * 200명 * 12월 =

100,000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 50,000,000 * 2개소 =

680,400경로근로사업           1,800 * 900명 * 3시간 * 200일 * 70% =

6,000공동작업장 설치지원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2개소 =

60,000경로식당 무료급식                       20,000,000 * 3개소 =

재가노인 지원 (=325,000)

  ·가정봉사원 파견사업 (=225,000)

75,000    –동구노인복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5,000    –북구 실버벨노인복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5,000    –영도구 노인복지회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노인주간보호사업 (=100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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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    –영도구 노인복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000    –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50,000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20,000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           40,000,000 * 6개소 * 50% =

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처우개선비

308 20,160
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7개소 * 3명 * 12월 =

403 자치단체등자 352,000본이전 512,000 160,000  

352,000 01512,000 16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98,000서구노인복지회관 증축                    996,000,000 * 50% =

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보수·보강 (=14,000)

14,000  ·파고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2,800,000 * 5개소 =


